
영동군 공고 제2010-209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자진이동 또는 자진폐차하시고, 이해관계인은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0. 03. 09. ~ 2010. 04. 7. (30일간)

 2. 강제처리(폐차) : 2010. 04. 07일 이후

 3. 장    소 : 금성폐차장(옥천군)

 4. 대상차량 : 58조8627, 경기66가8828, 충북36가4337

 5. 문 의 처 : 영동군청 건설교통과(043-740-3513)

 6. 유의사항 

   ○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폐차됨은 물론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 합니다. 

                              201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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